
해외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마을만들기 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제도는 그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뿐더러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

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사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지역주민이나 

사업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간판 개선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을 살펴보고 국내에 반영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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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에서는 사업주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경관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외관개선디자인 심사제도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덴버 시의 체리 크릭 업무개선지구에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균형이 반영된 도시 경관 

디자인을 볼 수 있다.

글 _ 문관식 해외통신원 (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

1. 서론

사업자와 주민협의체를 통해 
도시 경관개선사업 진행

정부는 옥외광고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난립한 옥외광고

물 정비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시경관은 한 층 더 좋아지고 에너지 

소비 절약은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 문제도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국내의 정부 주도형 옥외광고물 관리는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 간판개선사업은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옥외광고물 정비가 이뤄져야한다

는 목표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간판정비사업의 중요성을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 광고주들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다

시 철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

민과 광고주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 조율에 관한 방법을 고찰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박진표, 2010; 신일기,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경관사업의 대표적인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어

떻게 지역주민과 사업자들이 지방정부의 경관개선사업에 참여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사업자와 주민협의체를 통해 도시 경관개선사업 진행

미국의 도시경관개선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지역주민,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디자인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형태가 업무개선지

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이하 BID)이다. 업무개선지구 사업은 지역특

성을 고려하여 도시디자인의 목적을 정하고 이에 합당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실행

한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Colorado) 주 덴버(Denver) 시는 지구(District)별 특성에 적

합한 업무개선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운타운 덴버(Downtwon 

Denver) 업무개선지구와  체리 크릭 북부(Cherry Creek North Neighborhood)지구의 

업무개선지구가 대표적이다. 특히 체리 크릭 북부 업무개선지구는 간판개선을 통

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1) 체리 크릭(Cherry Creek) 업무개선지구 사업

체리 크릭 북부 지구(Cherry Creek North Neighborhood), 체리 크릭 쇼핑지구

(Cherry Creek Shopping District), 체리 크릭 동부지구(Cherry Creek East), 체리 크

릭 삼각지구(Cherry Creek Triangle)로 구성되어 있는 체리 크릭 업무지구는 1976

년에 기획되어 1986년과 2000년 사업을 통해 상업지역과 거주지역의 균형을 고려

하여 디자인되었다. 이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2012년 체리 크릭 업무개선지구 사

업의 목적은 각각의 지구 특성을 강조하면서 각 지구의 연결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을 디자인 하는 것이다.

그림 1   체리 크릭(Cherry Creek) 지구 위치 및 세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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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리 크릭 북부 지구(Cherry Creek North Neighborhood) 

     도시경관개선

체리 크릭 북부지역의 업무개선지구 사업 특징은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공존하

는 장소로써 주거와 쇼핑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도시 용도를 만족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를 디

자인하도록 했다(이운용, 2007). 특히 체리 크릭 북부 지구 업무개선 사업의 특징

은 도시 디자인의 요소로써 간판개선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즉 쇼핑 정

보 제공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간판의 디자인, 재료,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기본적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 체리 크릭 북부 업무개선지구 사업의 관리 운영체계1)

1) 업무개선지구 사업관리위원회 기본사항

체리 크릭 북부 지구의 자산소유주, 업무시설 임차인, 소매업자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매달 일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다. 특히 지구 내 사업과 

연관되는 이해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지역 개발이나 계획에 관한 다양한 의

견을 조율하도록 한다. 

2) 사업규모에 따른 디자인 심사과정

① 50,000 달러(USD)를 초과하는 외관개선사업

50,000 달러 이상의 외관개선사업의 신청자는 디자인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지

역사회계획 개발 부서로 제출한다. 이후 접수된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도시 

계획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25일 이내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다. 발표 후 도시계획위원회는 추천서를 조닝행정위원회(Zoning Administrator)에 

송부하고 조닝행정위원회는 추천서를 바탕으로 사업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림 2   50,000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 디자인 심사과정

1)� 이운용의 석사 논문 “미국의 도시

디자인 매니지먼트 수법으로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에 관한 연구: 덴버시 

BID를 중심으로”와 지역사회계획 

계발부서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

으로 정리하였다.

•디자인 심사신청서 작성
제출

25일 이내 발표일정 확정

추천서 송부
•조닝행정위원회 •계획안 발표와 심사

•지역사회계획 개발 부서
•도시 계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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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0,000 달러(USD)이하의 외관개선사업

10,000 달러(USD) 미만 규모의 외관개선사업은 체리 트릭 북부 지구의 디자인 심

사과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0,000 달러 이상 50,000 달러 이하 규모의 외관개선

사업 신청자는 지역사회계획 개발 부서 담당자와 사전회의를 준비한다. 지역사회

계획 개발 부서는 디자인자문위원회와 함께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하고 추천서를 

조닝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림 3   50,000 달러 미만 규모의 사업 디자인 심사과정

(2) 체리 크릭 북부 지구 디자인을 위한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1) 간판의 유형(The Types of Signs)

① 세입자 간판(Tenant signage)

세입자 간판은 파사드의 설계구조와 통합적이면서 건물의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2차원 또는 3차원의 창의적인 이미지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쇼핑객

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되 그 간판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그림 4   체리 크릭 북부 지역의 세입자 간판

② 합동형 간판(Joint identification signs)

많은 상점이 있는 건물의 합동형 간판은 건물 디자인과 부합하는 형태의 디자인

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간판에는 층별로 상주하는 상점의 명칭과 위치가 명시되

어야 한다. 만약 지붕과 차양 건물 전면부에 디자인 요소로서 간판이 설치되어 있

다면 지붕과 차양 위에 간판이 있을 수 있다.

•사전회의 준비 •조닝행정위원회•디자인 자문위원회
추선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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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체리 크릭 북부 지역의 합동형 간판

③ 돌출형 간판(Projecting & Blade Signs)

돌출형 간판은 점포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그래픽으

로 만들어야 한다. 돌출형 간판에는 독창적인 조명의 사용이 허용된다.

그림 6   체리 크릭 북부 지역의 돌출형 간판

④ 창문형 간판(Window Signs)

창문형 간판은 간판 뒤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되며 보행자가 실내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따라서 간판이 솔리드 컬러(Solid color)2)를 배경으로 하여 제작되

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빌딩의 전면부에 창문이 없다면 점포업주가 작은 수의 판매

할 제품을 광고간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7   체리 크릭 북부 지역의 창문형 간판

Mission 04

2)� 솔리드컬러(Solid color)란 피도장

물(被塗裝物)에 색상을 부여하는 

도료의 안료만 주로 사용하는 색

상으로, 원색 효과를 줄 수 있는 

흰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등

에 주로 적용하며, 참신하고 깨끗

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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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판의 위치(Signage Location)

간판을 설치하는 위치는 쇼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으며 

건물 외형의 일부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 디자인을 가려서는 안 

되고 건물의 입구나 주차시설의 입구를 가리는 장소에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

다. 구체적으로 주요 단일 점포 또는 빌딩명은 1층의 전면부에 위치하되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 간판은 건물의 1층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합동형 간판에 근접한 곳에 설치된다.

3) 간판의 재료 및 디자인(Signage Materials, Quality & Design)

간판의 색상, 재료, 크기, 모양, 조명은 건물 전면 디자인의 다른 요소들을 보완하

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플라스틱 페이스 박스(Plastic Face Box) 간판

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간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질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콜로라도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간판은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판 글자 

또한 보행자가 읽기 쉽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4) 간판의 밝기(Signage Lighting)

무빙 라이트는 체리 크릭 북부 지역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빛의 침입

(light trespass)과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간판의 조도나 광원을 규제하고 간접적인 역

광이나 외부 광원에 의한 간판 조명을 조절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점포의 간판 

조명이 주변 주거지의 주민들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 심사 과정

체리 크릭 업무개선지구는 체리 크릭 지구가 속한 덴버시의 지역사회계획 개발

부서를 통해 도시 디자인을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덴버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이 

매우 크다. 덴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도시 디자인과 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을 임기로 덴버 시장이 선임한다. 위원회 의장은 덴버 시

장이 매년 지정하고, 선임된 의장은 부의장을 선임할 권한을 가진다. 덴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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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역사회 계획개발부서를 도와 덴버시의 주요 개발 

계획을 돕는다. 건축·건물외관개선 사업신청자는 덴버 시 디자인 규칙 및 가이

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술한 사업기획서, 건축물 및 부지가 표시된 지도, 건축물

이 위치 및 주변 도로와 가로경관 등을 표기하는 정확한 토목 설계도, 건축물과 

해당 부지 주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설치될 간판의 위치 및 건물의 층별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설계도, 외관에 사용될 건축자재 목록, 건축자재 샘플(도

시계획위원회 요구 시), 기타 건축자재(도시 계획위원회 요구 시)를 늦어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회의 4주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개발부서 담당자의 최종 서류 

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늦어도 2주전까지 서류 16부와 1개의 전

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회의 주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지되고 회의는 실시

간으로 상영된다. 공청회는 누구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의제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그림 8   도시 계획위원회 의제 홈페이지 게시(2016년 8월17일, 9월7일 의제)

도시계획위원회 의장은 공청회 주제 및 과정을 살펴보고 공청회 개회를 공표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계획 개발부서 담당자가 사업 내용과 기준에 대해 간략히 발표

한다. 사업신청자가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한 후 지역사회 계획개발부서 담당자

가 사업내용의 도시계획 기준 및 디자인 규칙 부합 여부를 발표하고 사업 계획서

를 허가 및 불허에 관한 의견을 낸다. 도시계획위원회 의장은 공청회 의견 발표 신

Mission 04



2016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191

사업자와 주민협의체를 통해 도시 경관개선사업 진행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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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들을 순서대로 호명한다. 각 발표자는 자신의 신분 및 주소지를 알리고 사업

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 신청자와 개발

부서 담당자에게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를 갖는다. 도시계획위원회 의원들의 추

가적인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으면 의장은 공청회 폐회 선언을 한다.

 미국 덴버 시는 체리 크릭 업무 지구개선사업을 통해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체리 크릭 북부 업무지구개선사업은 거주자를 고려하

고 쇼핑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 경관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간판디자인을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 점은 현재 국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간판정비사업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고할 만하다. 특히 지역경제 주체인 사업주들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

행하는 도시경관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관개선디자인 심사제도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방식은 국내 간판정비사업에

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자들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하는데 

많은 교훈을 준다. 따라서 미국 덴버 시의 민간사업자 및 주민협의체들의 참여를 

통한 디자인심사제도를 바탕으로 국내 간판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업무메

뉴얼을 만든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자와 주민들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을 고려한 간판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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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주민참여 
경관개선사업 프로그램 정착

영국 런던의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및 매뉴얼은 런던의 도시 미관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판 개선에 있어서도 간판 유형의 세밀한 분류, 설치 목

적, 장소, 형태, 재질, 문화적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간판을 다양화하고 있다. 마을 

단위나 소도시 기반의 간판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간판 디자인 및 정책 도입을 위하여 도시 공간적 특성의 면밀한 파악이 

우선시 되고 있다. 특히 본보고서에서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Westminster) 구의 경관개선사업 매뉴얼을 통해 간판 개선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

고자 한다.

1) 도시계획 내에서 설치되는 간판 디자인 규제

영국의 도시계획에 기반하고 있으며 런던의 도시계획제도는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웨스트민스터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수

립된 웨스트민스터 도시계획(The Westminster’s City Plan)을 통해 규제되는 웨스

트민스터 구 경관개선사업 매뉴얼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2. 영국 경관개선사업 

매뉴얼 : 웨스트민스터 

구 사례

Mission 04

영국

글 _ 김우종 해외통신원 (영국 Foster + Partners London 건축가)

영국에서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매뉴얼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좋은 거리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공동체 디자인 사업은 주민이 직접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간판 디자인 및 도시·거리 디자인을 설계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들과 함께만든 정책을 통해 이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엄격히 

제재한다.



다양한 주민참여 경관개선사업 프로그램 정착

업데이트 되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디자인 가이드라인(Advertisement Design 

Guidelines, City of Westminster, 2004)에 의해 규제 및 허가되는 이 지역의 간판 디

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중요한 규제 항목을 통해 간판을 총체적

으로 분류하고 허가한다.

 - �규제 7. 환경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제되고 지역개발 및 의회의 승인을 거친 적

합한 간판은 운영될 수 있다. (Regulation 7, which gives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the power to bring under direct planning control the display of any 

advertisements which normally do not require the Local Planning Authority's consent.)

 - �규제 8. 지역개발의회는 초기 명시된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모든 종류의 간판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용 허가를 규제할 수 있다. (Regulation 8, which gives a 

Local Planning Authority powers to discontinue the display of an advertisement 

which initially did not need to obtain express consent.)

 - �규제 27. 웨스트민스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법한 법령에 준해 간판 허가 설치

의 자유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gulation 27, which defines liability and fines 

in cases of contravention of the Regulations.)

그림 1   웨스트민스터 구 간판 설치 사례

2) �런던 디자인 방향 ‘읽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에 기초한 

     웨스트민스터 구의 경관개선사업

웨스트민스터 구의 경관개선사업 매뉴얼은 런던의 가장 큰 디자인 방향인 ‘읽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에 기초하며 마을 주민들도 이러한 정책에 동의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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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www.westminster.gov.uk/spgs/publications/

Advertisement%20desig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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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구민들은 걷기 활성화가 결국 도시의 사회, 경제, 

치안, 심리,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웨스트민스터 구는 ‘읽기 쉬운 런던’ 

정책을 통해 경관개선 업무 매뉴얼 및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지역으로 상점과 공공

기관의 간판 설치가 런던 시의 디자인 매뉴얼을 따르면서도 웨스트민스터 구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공을 들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사용자

층을 넓혀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구는 

단일지구개발계획(The Unitary Development Plan, UDP)과 웨스트민스터 구 광고

디자인 가이드라인(City of Westminster Advertisement Design Guidelines)에 의해 

모든 종류의 간판이 심의 및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 디자인 가이드

라인은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피카딜리서커스 뿐만 아니

라 레스터 스퀘어(Leicester Square),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 리젠트 스

트리트(Regent Street)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 미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하는 

플래닝 포털(planning Portal)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점 간판의 디자인, 위치 및 색상, 크기 등

은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되고 주민 참여로 인해 만들어진 전통적인 문양과 고풍스

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점의 돌출간판

의 경우 길거리에서 1m 이상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간판

의 높이는 2.6m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쇼핑의 거리가 밀집된 지역특

성의 강화를 위하여 ‘서쪽 및 특별 상업 정책 지구(West End Special Retail Policy 

Area)’로 지정 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고증

을 거쳐 유물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Listed Building)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

한 건물들은 각각 등급을 매기고 등급을 통해 건축물에 부착된 간판은 엄격한 심

의를 거친다.

3) 런던 시의회의 엄격한 간판 설치 규제

특히 시의회는 간판 설치에 사용되는 소재와 재질, 광택 및 상세 디자인에 대해서

도 매우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간판 소재인 목재나 철, 동

판 및 세라믹과 같은 자연적인 소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인 공해나 환경오염

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아크릴, 페인트 등은 허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기 중

에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페인트 및 네온사인과 같은 전광류의 간판 설치 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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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및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이는 웨스트민스터 구

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거리를 걷다 보면 매우 고풍스러운 양식의 건물과 간판을 

만날 수 있으며, 돌출간판 및 전광(Illumination)의 특성을 이용한 간판이 자유표시구

역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밤 시간대에 빛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간판은 3차원 

입체 형태를 허용하지 않아 글자가 튀어나오는 형태의 프로젝션 간판만을 허용하

고 있으며, 조형물과 같은 형태의 간판이나 특정한 형태를 상징하는 간판을 설치하

려면 문화적인 공격성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읽히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및 허가가 필요하다.

그림 2   다양한 웨스트민스터 구의 간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간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시 의회의 허가 

및 원스톱 서비스인 시청사 313 해로우 로드에서 직접 신청(City Council and 

available from One-Stop Services at City Hall or 313 Harrow Road)이 가능하며 신

청된 형태를 고치거나 빛과 같은 전광 형태로 바꾸고자 하면 다시 새로운 신청을 

통해 갱신해야만 한다.

또한 상접 입구 위에 걸리거나 새겨진 처마널 간판(Fascia Signs)과 같은 경우는 상

점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종래에 많이 이루어져 온 형태이기 때

문에 특별한 제재를 두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간판은 시 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인 상점 입구, 블라인드 및 사인(City Council's publication 'Shopfronts, 

Blinds and Signs' , 1990)을 참고하여야 하며 글자의 형태는 모던한 폰트를 사용하

고 크기는 간판의 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처마널 간판의 경우 글자 외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자를 시각적으로 방해하는 이미

※ 출처 : 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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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지의 경우 교통 체증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인 공해를 유발하는 요소를 철저하게 

심의하고 있다. 특히 빛공해를 유발하는 요소는 지난 15년간 공론화되어 왔으며 

2005년 ‘Clean Neighborhoods and Environment Act2005’에 인공조명으로 인한 위

법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더욱 간판의 사용과 용도에 대해 강

화하는 조치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조명을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별로 분류하여 

조명의 세기, 시간, 종류 등 준수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배너나 깃발의 형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간판의 형태이며 시각적인 적

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보전 구역이나 보전 건물(listed building)에 적합한 사

인의 형태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영국이 지향하는 ‘옛 건축물과 어우러

지는 도시 공간 환경’에 대한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도시의 간판은 주변경관과

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간판은 ‘New 

planning Practice Guidance’로 규제되고 있으며 규제법령(Planning Order 1991)의 

조항 67에 의해 시민의 편의시설과 안전에 반해 광고주의 사리를 추구하는 모든 

간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저촉되는 간판 설치 업주는 도시 및 지역 개발 법령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아래 위법조항 ‘Section 224’에 의해 제재되고 허가 없

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소속부서인 도시계획부서(Planning 

Authority)가 광고주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2,500

파운드(한화 약 440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이 제거되는 날까지 

매일 최대 벌금의 10분의 1정도의 벌금(약 250파운드, 한화 약 44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판 규제는 개발규제정책 성명서(The Enforcement of 

Planning Control)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법정 처리를 따

르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처리방침으로는 반드시 서면 경고문(Removal 

Notice)을 먼저 발송하여야 하며 경고문에 따른 내용은 추후에 따르는 법적인 단

계 절차 설명, 불법광고물 제거에 대한 시간제한(최소 22일) 및 소요 비용이 첨부

된다. 이 경고문과 내용을 무시하고, 제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주에게 인지하여야 한다. 

영국 런던의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매뉴얼은 걷기 좋은 거리를 위한 초석이자 

도시 경관 및 미관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을 단위나 소도시 

기반의 경관개선사업 매뉴얼은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간판 디자인과 정책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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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된 웨

스트민스터 도시계획에 의해 규제되는 매뉴얼은 마을 주민들도 이러한 정책에 동

의해 걷기의 활성화가 도시의 사회, 경제, 치안, 심리,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

과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구는 2007년부터 시범적인 간판 설치 관련 업무 메뉴얼과 이에 따

른 걷기 좋은 거리 조성의 지역으로 채택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사용

자층을 넓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수많은 상점 간

판의 디자인, 위치 및 색상, 크기 등이 주민 참여로 만들어져 전통적인 문양과 고

풍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색상 및 디자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간판에 사용되는 재료, 재질, 광택 및 상세 디자인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소재인 목재나 철, 동판 및 세라믹

과 같은 자연적인 소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간판 설치의 대부분 주민 참여로 인해 

만들어진 전통적인 문양과 고풍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색상 및 디자인으

로 구성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

해 돌출간판 및 네온사인이 자유표시구역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시 의회의 허가와 원스톱 서비스인 ‘시청사 313 

해로우 로드’에서의 직접 신청을 통해 간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마찬

가지로 상접 입구 위에 걸리거나 새겨진 처마널 간판과 같은 경우는 상점을 운영

하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종래에 많이 이루어져 온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

한 제재를 두지 않지만 허가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소속부서인 

도시계획부서(Planning Authority)가 광고주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이는 영국의 좋은 거리 만들기 및 마을 공동체 디자인 참여와 같

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오랜 시간 동안 걸쳐 온 정책과 

주민들의 참여가 그 무엇보다 큰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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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지방의 도시개발

계획(Le Plan Local 

d'Urbanisme)

도시개발계획, 지방광고규정 아래
간판개선사업 진행

건설된 지 오래된 도시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도시경관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

뤄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지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아름답고 활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

다.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중 상업지구 정비에 포함되곤 하는데, 간

판을 정비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는 프랑스의 오를레앙, 론-레 프로방스 지방의 도시경관정비 사업을 통해 간판 

개선을 위한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을만들기 및 간판개선사업은 지방도시개발계획이라는 밑그림 위에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도시개발계획은 각 지방자체단체들이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의 개발과 개선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le Plan 

d'Occupation des Sols)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다 의욕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방 발전

을 도모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도시개발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문서가 

포함된다.

 - 프레젠테이션 리포트 :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것으로

프랑스

프랑스의 각 지방들은 자체적으로 지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도시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아래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재정 지원이 펼쳐진다.

글 _ 김동옥 프랑스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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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설명

 - �정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문서 : 마을의 정비와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행에 있어서 보다 잘 관리가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임

 - �정비 및 개발 구역 지정 문서 : 도심구역, 도시화 진행 구역, 농촌지역, 자연 및 

숲 지역 등으로 구역을 구분하여 그래픽으로 표시

 - 규정 수립 문서 : 각 구역별로 필요한 정비 및 개발 규정을 수립

간판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심개발 혹은 상권 지역 정비 등의 명목으로 진행

된다. 한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즉 온라인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의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데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에도 종종 사업주, 간판 제작사, 시 공무원 등이 함께 모

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1) 오를레앙의 간판개선사업

 프랑스 중부의 도시, 오를레앙. 이 도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시개선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구도시의 차 없는 거리 만들기, 길거리 개선, 

상점 정면 개선 등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며 도시 경관을 바꾸고, 낡은 도시를 보

다 젊고 힘찬 상업지구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일환으로 펼

쳐지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은 문화유산 및 도시 경관 구역 구분에 따라 지방광고

규정에서 정한 각 구역별 허가된 간판을 설치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간판 개선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장사항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먼 거리용 간판으로는 상점 측면에 설치하는 깃발형 간판, 혹은 세로형 간판을 

이용한다.

 - 근 거리용 간판으로는 상점 상단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을 사용한다. 

 - �간판에 프로젝터 조명을 사용을 할 경우, 그 종류에 상관없이 간판 위에 설치하

는 것이 좋다. 이는 비와 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 프로젝터 조명은 균등한 빛을 발산하는 긴 선형의 조명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위의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할로겐이나 LED 등의 작은 조명을 활용한 프로젝

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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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를레앙 시의 간판개선사업 성과

한편 오를레앙 시는 서비스 및 소상공업 펀드를 이용해 간판 개선에 재정적인 지

원을 하고 있다. 이 재정 지원은 간판 교체 비용의 40%, 최고 2만 유로까지 지원

을 해주는 것으로 호텔이나 명품 상점, 약국, 부동산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

업주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재정지원을 통해 교

체된 간판은 모두 60여개, 총 지원 비용은 25만 7천여 유로에 달했다.

2) 론-레 프로방스 주의 간판개선사업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론-레 프로방스 주에서도 도심정비 사업이 한창이다. 이 

지역은 도로를 따라 즐비하게 들어선 건물의 1층을 주로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

는데, 이들 상점들에 내걸린 간판들은 현란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호도 눈

에 안 들어 올뿐만 아니라, 도심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따라서 주 정부에서는 

도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간판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론-레 프로방스 주의 간판개선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상점 정면에는 하나의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은 건물의 2층 아래에 위치해야 하며, 간판의 높이는 40cm를 초과할 수 없다.

 - �간판의 재질은 가급적 고급의 재료를 사용하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간판은 끊임없이 수리 및 청소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 현란한 색상의 간판은 피해야 한다.

 - 세로 간판의 경우 상점 당 하나씩 설치 가능하다.

 - 세로 간판의 높이는 80cm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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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지방광고규정 아래 간판개선사업 진행

 - �철제로 된 세로 간판이 권장되며 이 간판에는 실제 상업내용을 시각적으로 표

현할 수 있다.

그림 2   론-레 프로방스의 철제 세로 간판

론-레 프로방스 주는 도심경관 및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판 교체는 물론이고, 상점 외부, 내부 개선 작업에 있어서

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

담사들은 신청인의 개선 작업이 도심개발계획법, 건축법, 위생법 등에 적용을 받

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노후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지자체의 고민이 부합하여 경관

개선 및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수립된 도시개발계획과 지역 특성이 크게 반영된 지방광고규정 등 계

획과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개선사업이 진행되

고 있는 인상이다.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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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진행

상업의 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들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게시되거나 거리에 세워지는 옥

외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옥외광고물 등에는 다양

한 과제가 존재한다. 2003년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국은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

은/남겨주고 싶지 않은 일본의 도로의 색깔’이라는 주제로 경관에 관한 여론조사

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겨주고 싶지 않은 경관에 ‘전봇대, 전

깃줄’이 36%로 가장 많았고, ‘간판(광고ㆍ점포의 간판 등)’이 34%로 그 뒤를 차지

하였다. 일본 풍경가도전략회의(風景街道戰略會議)의 자료에서도 상위 2위까지

의 결과가 동일하였다. 제일 먼저 ‘좋지 않은 경관’,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경관’을 

꼽는 답변이 많았다.

국내는 도시화의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계획 없이 건축물이 세워지거나 

상업시설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은 옥외광고물을 난립하게 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주도 아래 여러 가지 간판개선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 실행과정에서 잡

일본

일본은  옥외광고물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한 마을 만들기 기본3법에 의해 도시경관에 맞도록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게시한다. 기본3법은 여러 차례 개정 이후, 민간투자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만 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글 _ 박미경 해외통신원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진행

음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와 같은 주민참여제도

를 도입하였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용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든 상

황이다.

일본 역시 각 도도부현 마다 옥외광고물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마을 만들기(ま
ちづくり)라는 행정정책과 연관하여 건물과 도로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역

사와 문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호ㆍ개선함으로써 더 살기 좋은 마을 

및 거리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 및 분

석하여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본다.

1)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 기본3법의 개요

 일본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정비의 기

본법을 제정하였다. ‘중심 시가지 정비 개선과 상업 등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이라 함), ‘대규모 소매 점포에서의 소매

업 사업 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점포법”이라 함)’, ‘개정 도시계획

법’(이하, “도시계획법”이라 함) 등이 그것으로 이를 통틀어 이른바 ‘마을 만들기 

기본3법’이라고 한다. 

한 도시의 중심 시가지에는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적되어 있어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해 온 ‘거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모터리제이

션의 진전, 소비 생활의 변화 등의 사회ㆍ경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동화가 진행되

고 있는바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

다. 과거 대규모 소매 점포 출점에 있어서는 대규모 점포법에 근거하여 지역 중

소 상인들과의 상업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상업 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서 2000년에 대규모 점포법은 폐지되게 되었다.

이러던 중 1998년 대규모 점포 출점에 있어서 주변 생활환경 확보의 관점에서 배

려를 요구하는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과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심 시가지

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도시 정비의 관점에서 대규모 점

포의 입지 규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법’ 등 3개의 법률 이른바 ‘마을 만들

기 기본3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상업 조정 대신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 중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주도 하에 작성한 ‘중심 시가

지 활성화 기본 계획’에 근거한 시가지 정비 개선과 상업 등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ㆍ일체적인 대책을 관계 부처, 지방공공단체, 민간사업자 등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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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마을 만들기

(まちづくり) 

기본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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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함으로써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2일까지 

690지구에서 기본 계획이 작성되었고 이와 관련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

어 왔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특별용도지구 종류의 다양화(1998년)나 특정용도 

제한 지역 및 준도시계획구역의 창설(2000년)에 따른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비상

경계 도시계획구역의 백지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밖이더라도 도도부현 등의 판

단에 따라 대형 점포 등의 토지이용을 규제하기로 하였다.

2) 마을 만들기 기본3법의 2006년 개정

 (1) 배경과 이념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시가지는 거주 인구의 감소, 공공 공익시설 이전이나 교외 대형매장의 입지 

등의 원인으로 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2004년 9월에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행정 평가·감시 결과에 근거하여 

총무대신이 중심 시가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한 도도부현은 기본 

계획의 정확한 작성 및 성실한 사업의 실시, 기본 계획의 재검토, 기본 계획의 정

확한 평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2004년 말부터 국토교통성에서는 ‘중심 시가지 재생을 위한 마을 만들기 방향성

에 관한 연구 고문회의’를 만들어 중심 시가지의 현황과 최근의 과제나 많은 손님

들이 모이는 시설 입지의 마을 만들기 등 관련된 영향에 대하여 학자들과 경험자

들의 조언을 받아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심 시가지의 인파 창출을 위한 

지원과 광역적 관점에서 많은 손님들이 모이는 시설의 적정 입지 확보 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2005년 8월에 최종보고서가 공표되었다. 고문회의에서는 실

제로 공동화된 도시와 활성화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도시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

가 주민들의 살기 편안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구

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 6월 국토교통성은 사회자본 정비심의회에 ‘새로운 시대의 도시 계획

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시 계획ㆍ역사적 풍토 분과회), ‘인구감소 등 사회의 시가

지의 개편에 따른 건축물 정비의 방향’(건축분과회)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중심

시가지 재생 소위원회’와 ‘시가지 개편에 따른 건축물정비부회’를 설치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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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청회를 거쳐 2006년 2월에 답신을 받았다. 답신에는 일본이 인구감소· 초

고령 사회에 따른 ‘도시 구조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설정 계획 강화와 광

역적인 관점에서 적정 입지를 판단하는 절차 정비 등 도시 계획 제도에 의한 광역

적 도시 기능의 적정 입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시내 거주의 촉진, 공공 공익 시설

의 집약 입지 지원을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의 

집약을 위한 유도의 지원과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164회 국회에서는 ‘질서있는 도시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

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및 ‘중심 시가지의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안’이 제정되었고 

각각 2006년 5월 31일과 6월 7일 공포되었다.

(2)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개정

1) 개요

상술한 바대로 일본은 최근 인구 감소와 함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

에 고령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이 간결하게 집적되어 걸으면서 살 수 있는 도시 정비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은 상업 진흥 방안이 중심으로 시내 거주공간의 추

진이나 도서관, 병원 등 도시 기능의 집적 촉진 등 중심 시가지를 ‘생활공간’으로

서 재생하려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동 개정은 중심 시가지에서 도시 기능의 증진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종합

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를 설치하

였고 도도부현이 작성한 기본계획의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인정 제도를 창설하여 

여러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강구하기로 하였고 지역이 일체적으로 마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법제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2) 국가에 의한 ‘선택과 집중’의 강화

①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의 설치

중심 시가지 활성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가지 정비 개선, 상업 등의 활성화와 도

시 편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정비, 공동 주택의 정비 등 중심 시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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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도시 기능의 증진, 경제 사회의 활력 향상에 관한 각종 시책을 정부가 종

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를 설치

하였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는 기본 방침안 작성 기본 방침에 근거한 시책

의 실시 추진, 시책의 기획 입안ㆍ종합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실시한다. 

② 기본 방침에서 규정한 사항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의 기본 방침은 주무 장관이 정하게 하였지만 개정  중심 시

가지 활성화 법에서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 문제를 정부 전체에서 대응하기 위하

여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부가 정하게 하고,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가 작성한 기본 방침의 방안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기본 방침의 기재 사항으로서 각호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중심 시가지 활성화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

 - 중심 시가지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옥외광고물)

 -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조치의 종합적이고 일체적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중심 시가지에의 도시 기능 집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기타 중심 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내각총리대신의 기본 계획 인정 제도의 창설

도도부현이 작성한 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창설한 

인정 제도에 따라 다양한 도시 기능의 증진과 상업 등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

동한 도도부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기본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에는 기본 방침에서 추가한 사항 외에 중심 시가지 활성화의 목표 계획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기준으로서는 (i) 기본 방침에 적합한 것 (ii) 중심 시가지 활

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 (iii) 원활히 확실하게 실시된다고 전망되는 것이다. 

특히 3대 도시권 및 정령 지정 도시 이외의 지방 도시에서는 특별용지구의 활용에 

의한 경공업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객 시설의 입지의 제한을 인정 조건으로 한다. 

또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에 근거한 기본 계획은 법 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

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기본 방침에 기초하여 기본 계획을 책정하여 인정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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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

도시 기능의 증진을 추진하는 주체(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기구, 마을 만들기 회

사 등)와 경제 활력의 향상을 추진하는 자(상공회의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 의해 

조직된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를 법제화하고 시정촌이 기본 계획을 작성할 

때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 등을 만들어 다양한 관계자의 참가에 따른 대응

의 실현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TMO(중소 소매상업 고도화 사업 구상을 작

성하고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인정 구상 추진 사업자)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되어 

동 협의회에 발전적 개편을 꾀하게 된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중

심 시가지 정비 추진 기구는 기존 공익법인만이 그 지정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 좋은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밀착한 도시 조성 활동을 실시하는 

주체로서의 NPO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신법에 대해서는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법 제2조 제2항의 특정 비영리 법인(이른바 ‘NPO법인’)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않는 법인도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3) 마을 만들기 기본3법의 2014년 개정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 기능의 교외 이전에 따른 중심 시가지의 상업 기능 쇠퇴와 

비어있는 점포, 이용하지 않는 토지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 재진흥 전략’에서 규정된 ‘콤팩트 시티의 실현’을 위한 민간투자 환

기를 중심축으로 하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하의 조치를 강

구하였다. (i) 중심 시가지 방문자 등의 증가로 인한 경제 활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인정하고 중점 지원하는 제도의 창설, (ii)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

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인정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조치, 도로점용 허가특

례 등의 창설이 그 내용이다. 개정된 동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은 2014년 4월 25일 

공포되어 동년 7월 3일에 시행되었다. 

(1)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새로운 중점 지원제도의 창설

① 중심 시가지 방문자 또는 취업자나 소매 매출액을 상당 정도 증가시키는 등 

효과가 높은 민간 프로젝트(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경제 활력 제고 사업)에 대하

여 경제산업대신이 인정제도를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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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하의 지원책을 강구

 ○ �인정을 받은 민간 사업자에게 시정촌이 대출을 할 때, 중소기업기반 정비 

기구가 해당 시읍면에 대출을 실시

 ○ �지역 협의회와 시정촌은 입지를 원하는 대규모 소매 점포에 대하여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의 입지 절차를 간소화(설명회 개최 의무 면제 등)

※ 상기의 법률상 지원책과 함께 이하의 지원책을 강구

 - 인정된 민간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

 - 건물 등의 취득에 대한 할증상각제도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우대 조치  적용

 - 시설 정비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좀 더 낮은 저금리대출 실시

(2)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조치 확충

①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창설

 ○ �소매고객 증가와 소매 사업자의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 중심시가지 상업 활성화 사업)을 경제산업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를 창설

 ○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이하의 지원책을 강구

  -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소프트

웨어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협력 실시

  -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에 의한 출자에 대하여 출자처의 자본금 상한을 

3억엔 초과로 올려 출자 대상을 확대

② 인정받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제 특례 등을 창설

 ○ 오픈 카페 등의 설치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창설(옥외광고물 설치 특례 포함)

 ○ 각각의 중심 시가지에 한해서 활동이 인정되는 특례 통역 안내사 제도를 창설

③ �기본계획을 작성하려는 시정촌의 규제의 해석에 관한 의문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답하는 제도 창설

자연경관이나 역사ㆍ문화경관이 뛰어난 도도부현에서는 이러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시책으로서 관광 조례와 경관 계획과 함께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 목적은 ‘양호한 경관의 형성’,

 ‘풍치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실현하고 멋진 경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3. ‘마을 만들기’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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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각 도도부현은 상술한 ‘마을 만들기 기본3법’과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하

여 옥외광고물의 철거, 개수 및 이전에 대한 비용의 일부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1) 도치기현 나스마치(栃木県那須町) 사례

 (1) 보조금 대상자 

나스마치에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의 보조금 대상자는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마을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2) 보조대상 사업

주변의 경관을 배려하기 위하여 보조 대상자가 실시하는 옥외광고물의 철거, 개

수 및 이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대상 사업이 된다.  

1)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중 간이 광고물을 제거

하는 것

 - 대상 : 광고판, 광고탑, 옥상 광고물, 벽면 광고물 돌출 광고물 등

 - 대상 외 : 입간판, 지주간판, 광고 깃발, 벽보, 광고지, 광고 현수막 등

2) 개선비용(직접 공사비)이 1기 당 2만엔 이상일 것

3)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이 준공될 것 

4) �보수, 이전에 있어 부적격 광고물이고 보조대상 사업의 시공이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에 의한 것임

5) �철거는 보조대상 사업의 시공이 옥외광고업 등록업자 또는 그 지역업자에 

의한 것임

(3) 보조금 금액

1회 신청가능한 광고물의 개수에 따라 보조비율ㆍ한도액을 3구분으로 나누어 지

급한다. 또한 보조금 신청은 2012년~2019년까지 1번 가능하다.

신청개수 보조비율 한도액

9개까지 50% 50만엔/인

10개 ~ 49개 까지 60% 60만엔/인

50개 이상 70% 70만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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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쿠이현 후쿠이시(福井県福井市) 사례

2016년 3월 후쿠이현은 양호한 경관 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안심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후쿠이현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되었다. 동 개

정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 특히 후쿠이 국

가체전 개최까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한정하여 철거, 개수 공사와 

관련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 대상 광고물 등

2016년 9월 30일 이전 후쿠이현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광고물 

등으로 2016년 10월 1일 이후의 새로운 옥외광고물 조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광고물 등(부적합 광고물 등) 중 6년간의 경과 조치 기간동안 개선이 필요한 광고

물 등이 그 대상이다.

(2) 대상이 되는 공사

보조 대상이 되는 광고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가 대상이 된다.

1) �안내 광고물, 일반 광고물로 구분되는 광고물 가운데 광고판, 광고탑을 철거

하기 위한 공사

2) �자가용광고물(自家用広告物)로 구분되는 광고물 중, 옥상 광고판, 옥상 광고탑, 

벽면 광고를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

3) �자가용광고물로 구분되는 광고물 중, 광고판, 광고탑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

(3) 보조금 대상자

후쿠이시에서 표시 또는 설치된 부적합 광고물 등의 소유자, 후쿠이시세를 체납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보조 요건

보조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016년 9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것

2) 철거, 개수 전의 광고물 등과 구조 및 재질을 동등하거나 그 이하로 하는 것

3) �후쿠이현의 옥외광고업 등록을 받아 현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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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거, 개정에 따른 1 주소지 전체 광고물 등이 새로운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

5) �시공 완료일 다음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날 또는 교부결정을 받은 연도의 말일

(2018년은 8월 31일) 중 어떤 날이든 빠른 날까지 완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사일 것

6) 신청 개수는 지원 대상자 1명당 1주소지이어야 하며 1회 가능함

7)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다른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지 않은 것

(5) 보조금 금액, 한도액

구 분 보조액 보조한도액

안내 광고물ㆍ일반 광고물의 광고판, 

광고탑의 철거 비용

대상 경비의 2/3이내

(천엔 미만 절사)

13.3만엔

자가 광고물의 옥상광고판, 옥상광고탑, 

벽면광고의 철거 비용
40만엔

자가 광고물의 광고판, 광고탑의 철거 

또는 개수 비용
66.6만엔

자가 광고물의 옥상 광고판, 광고탑의 철거

 또는 개수 비용
100만엔

(6)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후쿠이시 옥외광고물 경관 개선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진(1주소지 전체 및 광고물 등의 현황과 전체 모습을 알 수 있어야 함)

4) 견적서(대상 경비를 알 수 있을 것)

5) 대상이 되는 광고물 등의 허가서(사본)

6) 후쿠이시세의 납세 증명서

7) 도면(평면도, 입면도 등)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 만들기’에는 법과 제도, 예산지원, 세금 체계, 경영 지식, 합의 형성의 측정, 

다양한 이벤트의 효과적인 실시와 그 절차 등 여러 가지 장치에 관한 지식과 함께 

다양한 관계자끼리의 협력 역시 요구된다. 관민 연대에 의한 마을 만들기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및 지역 주민, 마을 건설 활동 단체, 민간 사업자 등 관련자

들이 도시 정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지역 내 또는 지

역 간에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마을 만들기’

(まちづくり) 와 

주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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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 만들기’ 활동의 수집ㆍ발신되는 정보

 ‘마을 만들기 최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화의 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경제산

업성, 2006년)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는 마을 만들기 활동 시 참고하는 콘텐

츠로 이하의 것이 열거되어 있다.

(1) 다른 조직의 활동 사례 

 ‘마을 만들기’ 활동 시 필요한 정보 중 첫 번째는 지역의 활동이나 자원에 관한 정

보이다.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주요 정보를 예로 들면, 선행단체의 하우-투(how 

to)에 관한 정보(체제 구축, 합의 형성, 예산 확보 방식 등), 활동 담당자의 힘든 점

과 해결 방안 정보, 성공 사례의 대응 프로세서와 검토 내용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자치 단체 규모별이나 국가 제도의 이용 여부별 등에 의한 분류된 정보나 마

을 만들기 활동과 관련한 노하우 공유, 관련 지원 사업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대응 

사례와 같은 정보를 마을 만들기 활동 관계자간 서로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이 특

히 중요하다.

(2) 관계 부처나 법제도의 동향 

행정기관 등의 동향 및 각종 지원 정보,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해당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및 사업은 무엇인가가 가장 중시되고 있으며 제도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 수요가 특히 높았다. 제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홈페이

지를 확인하면 대부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량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원 메뉴를 찾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

적도 있다.

(3) 지역에서의 이벤트 정보 

다음으로 필요한 정보로는 어떤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단체의 정보, 

해당 지역에서 제휴 및 협력이 가능한 민간 기업이나 마을 건설 컨설턴트 및 전문

가의 정보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인력 정보(협력자, 참가자 등)와 활동 장

소의 정보(비어있는 점포ㆍ행사 공간 등) 등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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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도 있다. 이는 마

을 만들기 활동을 시작하고 장기간 경과한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와 행정 담당자 

등이 마을 만들기의 추진 경위를 공유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4) 지역 단체ㆍ기업 정보 

지역 내의 정보에 대해서는 중심적인 관계자 간,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 회사, 상공 

회의소, 행정 기관 등이 대면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일상적인 정보가 교환되고 있

다. 무엇보다 대면 및 전화가 가장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이며, 특정 지역에서는 마

을 만들기 회사 임원 및 스태프가 여러 단체들과 중복되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입수되기 쉬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단체와 기업의 정보는 목적별

이나 조직의 특징별(TMO, 제3섹터)과 같이 분류가 이루어진 정보들의 대한 교환

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각종 조사 결과

또한 이러한 정보가 참조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정보가 마을 만들기 활동과 관계

있는 어느 하나의 주체에서 발신되고 있다는 것이며 정보 발신 내용에 대해서 조

사ㆍ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정보와 동일한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된다. 또한 ‘다른 조직의 활동 사례’가 참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각각의 마을 만들기 활동 단체가 자신들에 대한 정보도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2) 마을 만들기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발신 수단

상술한 ‘마을 만들기 최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화의 촉진에 관한 조사 연

구’(경제산업성, 2006년)에서는 정보 수집과 발신 도구로서 이하의 미디어를 열

거하고 있다.

 - 종이 매체 : 포스터, 전단지, 광고지, 홍보지, 도시정보지, 지방지 등

 - �전자 매체와 인터넷 : 디지털 사이니지, 텔레비전, 라디오, 홈페이지, 메일 매거진,  

전자 게시판, 메일링 리스트, 블로그, 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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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술한 미디어 즉,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정보를 수집하거

나 발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 열리는 회의나 관련 교육 모임 

등에서 지역 내와 지역 외 관계자와 교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 정보 입수 기회의 불안정

(1) 정보가 확실히 전달되지 않고,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다. 

국토교통성의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시정촌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민간의 마을 만

들기 활동 단체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내의 부서 간 및 행정기관과 마을 

만들기 활동 단체 간이 잘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끝까지 전달되지 않

거나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지원 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 등 필요한 각종 사전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보가 미리 미리 제공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의 모집이 시작되기 직전 등 

준비 기간을 확보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마을 만들기 활동의 현장에서 제

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정보의 누락

국가에서 주최하는 일부 회의, 스터디 그룹 등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된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이 모여 합동으로 지원 제도 등에 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마을 만들기 활동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에서는 지

방 정비국과 경제 산업국 등이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히 제휴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의 입수자의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의 수고가 되어 

필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관련 기관 등의 홈

페이지는 각 조직이 각자 관할 범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조직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2) 마을 만들기 활동 정보에 관한 공유의 어려움

조직별이나 사업별 등 정보 제공 입장에 있는 국가와 행정기관 등의 관점에서 정

5. 일본의 ‘마을 만들기’ 

활동과 관련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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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마을 만들기 활동 관련 정보가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역과의 적합성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마

을 만들기 활동을 실시할 때에 다른 지역의 대응이나 기본적인 사업 방침을 참조

하여 대책 내용이 유사한 지역의 성공 사례의 대응 프로세스를 통하여 마을 만들

기 활동의 노하우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출처에 접근하기 어렵

고 참고로 해야 할 지역을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대응 프로세스나 노하우에 대

한 자세한 정보도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문의와 상담의 어려움

법 제도ㆍ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나 설명회 등에서의 정보 제공만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감안한 개별 대응이 필요

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국가나 관계 기관 등 언제라도 상담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

만 “누구한테 문의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느 시점에서 상담하면 좋을지 판단하

기 어렵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지금처럼 적절한 지원 제도 등이 있어도 국가나 

관계 기관 등에 문의 및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상대나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하

다가 지원 사업을 그냥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다.

옥외광고물은 이제 더 이상 광고의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광고의 기능을 더

욱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 경관이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과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자세한 

규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보

고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 및 게시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그래서 위반 옥외광고물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

정시책 역시 중요하지만, 도도부현의 입장에서는 위반할 여지가 있는 옥외광고물

을 사전에 단속하여 이를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상술하였던 도도부현에서도 위반 소

지가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

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해관계당사

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의견을 반영하

6. 결론



Mission 04

2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간판개선사업에 주민참여제

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본에서의 ‘마을 만들기’ 

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련 정보의 공유와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제도나 지원에 

대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도움이 시의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피드

백 체계에 대한 문제 역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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